
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

경 찰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(’26년 1분기) 추진 계획 알림

1. 관련 근거

  가. 도로교통법 제45조(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) 개정(’25.4.1.), 시행(’26.4.2.)

  나. 교통안전과-6098(’25.9.1.) 약물 부작용 방지 및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

홍보 추진 협조요청

2. 이와 관련, 약물운전 처벌 상향 등 도로교통법 개정‧시행’26.4.2.으로 약물의 위험성과 

부작용 방지 등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집중홍보 계획을 알려드리니 대국민 홍보 

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협조 사항

  가. (공통) 경찰청 제작 약물운전의 위험성 등 홍보영상물, 포스터 등 각 기관별 홈

페이지 및 SNS, 산하단체, 병․의원, 약국 등 게재 적극 홍보

  나. (의사협회․병원협회․약사회‧병원약사회) 진료 및 복약상담 시 운전여부 필히 확인

(사업용, 출‧퇴근 등) 졸음 및 약물의 부작용 등 적극적인 처방 및 복약지도 실시

※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 적색문구 삽입‧안내 재강조 등 적극 홍보

  다. (식품의약품안전처․의약품안전관리원) 노인 신체 특성을 반영한 약물 부작용 등 

의약품 처방‧복용 시 주의사항 정보 제공․홍보 및 교육 실시

  라. (국토교통부․공단) 운수종사자* 대상 약물운전 예방 홍보‧캠페인** 추진

* ‘여객자동차법’에 따른 여객자동차, ‘화물자동차법’에 따른 화물자동차 **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

붙임  :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(’26년 1분기) 추진 계획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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